
뉴질랜드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

목재합법성 인증서류

뉴질랜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목재이용법률 

제19조의3제2항

수입되는 목재·목재제품의

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

제

1

호

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

발급된 벌채허가서
-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

- 사유지 원시림: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허가서 (Sustainable 

                  Forest Management permit or plan)

제

2

호

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

목재제품을 인증하기 

위하여 국제적으로 통

용되는 것으로서 산림

청장이 정하여 고시하

는 서류

가

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

Certification, Chain of Custody, 

Controlled Wood Certification

- FSC 인증서

 (2017.6월 기준 인공림 126만㏊, 원시림 1만ha가 FSC 인증을 받음)

나

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

Management Certification, Chain of 

Custody Certification

- PEFC 인증서

 (2017.12월 기준 40만㏊가 PEFC 인증을 받음)

다

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

것으로서 [별표]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

라 발급된 인증서류

-

라

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

제 인증체계(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

자 인증을 포함한다)에 따라 발급된 것으

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

인할 수 있는 서류

-

제

3

호

우리나라와 원산국 양

자 협의에 따라 상호 

인정하는 것으로서 산

림청장이 정하여 고시

하는 서류

-

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

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

발급된 인증서류

-



제

4

호

그 밖에 합법벌채되었

음을 증명하는 것으로

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

고시하는 서류

가

유럽연합(Europeon Union)이 운영하는 

「산림법집행,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

발적동반자협약」 (Forest Law 

Enforcement, Governance and 

Trade-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, 

FLEGT-VPA)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

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

-

나

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

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

있는 수출허가서 

-

다

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

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

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

장(서명)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

명세서 등의 확인서류

-

라

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

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

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

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

-

마

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

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

할 수 있는 서류

- 인공림: 목재생산세 납부확인서 (Harvested Wood Levy Statement)

  * 합 판 과  같 은  혼 합 목 재 제 품 의  경 우  공 정 표  및  수 입 재 에 

대 한  추 가  목 재 합법성 증명서 필요  

  * [발급기관: FGLT(Forest Growers Levy Trust)〕

- 천연림: 수출허가서(Notice of Intention to Export Indigenous Timber 

1(ITE1), Notice of Intention to Export Swamp Kauri(ITE2))

  * [발급기관: 1차산업부(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)〕

첨부1~3



[첨부1. 목재생산세 납부확인서(Harvested Wood Levy Statement)]

* 수출업체의 확인서가 아닌 경우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



[첨부2. 수출허가서(Notice of Intention to Export Indigenous Timber 1(ITE1)]



[첨부3. 수출허가서(Notice of Intention to Export Swamp Kauri(ITE2)]


